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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징계양정”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

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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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 중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을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에는” 으로 하고,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을 “금품･향응수수 및 음

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

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 외의 본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

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의 각 호 외의 본문 중 “①구청장은”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동일사건에”를 “같은 사건에”로 하고, “업무의 성질 및 업무

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를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으로 하

며,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를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어느하나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징계사건”을 각각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

당”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성매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징계의결서”를 “「지방공무원 징

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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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

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

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의

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情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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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

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

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처

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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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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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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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능동)
○

  6) 300만원 이상(수동․능동)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능동) ○

  4) 100만원 이상(수동․능동)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수동) ○

  ※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

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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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비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ㆍ

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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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4]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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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일반적인 사항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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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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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제853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11.  10. 17(월)

12



제853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11.  10. 17(월)

13



제853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11.  10. 17(월)

14



①

③

□ 

□ 

□ 

④
②前

⑤
⑥

⑦ 
□□□ □□□

⑧ ⑨ ꊉꊒ
ꊉꊓ ･ □

□

□ □ □
□ □
□

ꊉꊔ □ □ ꊉꊕ
ꊉꊖ □ 

□ 
□ 

ꊉꊗ ꊉꊘ

���� ･
□

□

□ □ □
□ □
□

「 」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서장 직인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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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서장

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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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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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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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0월   17일

  
 .
 

제853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11.  10. 17(월)

25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고시

  ※ 전통상업보전구역 위치도 : [별첨1]

〃

〃

〃

〃

〃

제853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11.  10. 17(월)

26



제853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11.  10. 17(월)

27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전구역  및 전통시장 위치도 -

※ 동 위치도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정확

한 범위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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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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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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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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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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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130호

  2008-366(2008.12.29.) 『
』 「

」 24 「 」 29 3
61 ( ) .

2011.  10.  13. 

(환지대상: 141,6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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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1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 시행하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정본을 송달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시장 송 영 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춘 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지 송

  3. 공고  기간 : 2011. 10. 17. ~ 2011. 10. 31.

  4.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1.  10.  1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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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건지 이름 발송주소 비고

1 불로동 515-5 검단면불노3리마을회 인천 서구 불노동 652
2 마전동 540-4, -5 김건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161-7
3 불로동 산 83 김건식 인천 서구 불노동 451
4 마전동 540-4, -5 김덕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 29-98
5 마전동 540-4, -5 김동자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22
6 마전동 산 128-4 김왕기 인천 남구 도화동 109-1 성락상가-203(김백산)
7 마전동 산 10-2 김용석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4-8

8
마전동 산 200,
545-3, 546-1

김종립 인천 서구 마전동 545

9
마전동 산 196-5,

540-4, -5
김진기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545

10 마전동 540-4, -5 김창기 서울 강동구 성내동 291-12
11 마전동 526-4 김한기 인천 서구 마전동 545
12 마전동 산 128-4 김현영 인천 남구 주안동 1617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106-2803
13 불로동 산 57-2, 4, 290-4 노기복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 삼성래미안공덕2차아파트 106-2004
14 불로동 489-2 문병선 인천 서구 불노동 399
15 불로동 480-1, -3, -5, -6 문희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44-4
16 불로동 243-1 민경희 서울 중구 명동2가 29
17 불로동 497-2 박근영 부천군 부내면 하리 402
18 불로동 576-17 박상주 인천 서구 마전동 43블럭2,3롯트 대원레스피아2차아파트 503-1803

19 마전동 285-12 박수길 인천 연수구 청학동 525-9
20 불로동 596-3 박순기 인천 부평구 부평동 798-26
21 마전동 산 3 방석종 대전 서구 내동 28-4 신성아파트 2동 506호
22 마전동 산 128-4 심상원 충남 아산시 온촌동 230-1
23 불로동 산 107-1 암촌연 경성부 연희정 122

24
불로동 산 88-1,

539-1, -3
원명선 경기 김포시 걸포동 산8

25
불로동 산 123-35,

622-7, 10, -28, -38,
-49, -58, -59

유원석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3 우성아파트 110-802

26 불로동 247-44 윤태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7 현대아파트 106-803
27 마전동 산 120-7 이강문 인천 부평구 갈산동 113
28 마전동 산 120-7 이강배 인천 부평구 갈산동 66
29 불로동 산 115-1 이기성 서울 강북구 수유동 508-11
30 마전동 541 이동수 인천 서구 백석동 172
31 불로동 산 56-6 이만길 서울 강서구 방화동 620-30
32 마선동 산 3 이송훈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8-3 라일락마을 2330-2202
33 마전동 414-18 이승팔 인천 남구 숭의동 190-47
34 불로동 산 123-29 이철수 인천 계양구 병방동 136-3 대도빌라 1-302
35 불로동 204-4 이태영 서울 강서구 방화동 866 창성넥스빌아파트-701
36 불로동 207-2 이희영 인천 서구 불노동 산205-1
37 불로동 649-3 임경연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542

38
불로동 산 148,

649-3, -4
임광연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542

39
불로동 산 148,

649-3, -4
임도연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581

40
불로동 산 148,

649-3, -4
임병덕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541

41
불로동 산 148,

649-3, -4
임병학 경기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370

42
불로동 산 148,

649-3, -4
임희연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515

43 마전동 3-1 장경민 인천 서구 마전동 151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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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건지 이름 발송주소 비고

44
불로동 산 88-1,

539-1, -3
장연득 경기 김포시 감정동 674 신화아파트 107-802

45 불로동 산 82-1, -2 전희분 서울 광진구 광장동 322-10
46 불로동 산 123-29 조보연 인천 남동구 간석동 893-1 우성아파트 5-1406
47 불로동 489-2 조상례 인천 서구 불노동 442
48 마전동 540-4, -5 조임규 인천 서구 마전동 545
49 불로동 641-4 조재석 서울 은평구 불광동 290-73 1층
50 불로동 599, -2 천선우 인천 서구 불노동 산121-1

51
불로동 306-15,

-16, -40
최문정 경기 광명시 하안동 296 고층주공아파트 605-1512

52 불로동 295-1 최연희 대정 동구 용전동 145-23
53 마전동 산 128-4 최정근 인천 동구 송림동 8-661 누리아파트 -609
54 마전동 산 197-6 한재수 인천 동구 송현동 100
55 마전동 산 128-4 허영식 인천 연수구 청학동 530-15 세진빌라 B-301
56 불로동 247-4 홍순각 인천 서구 불노동 248
57 마전동 362-2 홍재윤 인천 서구 마전동 427
58 불로동 산123-29 황경아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 수인상가 이에스피코리아
59 마전동 527 강종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84 삼성아파트 101-308
60 불로동 424-4 김덕조 인천 서구 불노동 175-1 연진아파트 103-203
61 마전동 518-4 김명옥 인천 서구 오류동 3(검단종합제철내)
62 마전동 518-4 김태영 인천 계양구 작전동 79 한국아파트 101-607
63 불로동 산 59-2 문병익 인천 서구 불노동 405
64 불로동 557-2 문형준 인천 서구 불노리 392
65 마전동 산 10-2 엄상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84-10
66 마전동 414-18 이기수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3번지 연수주공1차아파트 106동 710호

67 마전동 518-4 이용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30-18
68 불로동 534 이흥지 경기 김포군 마산면 갈산리 2통 2호
69 마전동 산 115 임주성 고양군 연희면 노고산리 99

70
마전동 산 119-1, -15,

267-2, -3
임창영 서울 마포구 신정동 318-10 삼성쉐르빌-1 에이동 2303호

71 마전동 414-18 장석달 인천 남구 숭의동 84-1 숭의시영아파트 가-410
72 마전동 산 10-2 장화자 인천 남구 도화동 83-29 성빈빌라 1동 203호
73 마전동 414-18 정병현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1-1306
74 불로동 산 27-2 정원성 경기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산27-2

75
마전동 산 119-1,

267-3
주식회사수인건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37

76 불로동 596-3 천선우 인천 서구 불노동 산121-1
77 마전동 414-18 합명회사홍성상호신용금고 인천 중구 신흥동 2가 16-22
78 불로동 424-4 헹텐코리아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아이티타워 12층

연번 물건지 이름 소재지 비고

1 불로동 534 소유자미상1 인천 서구 불노동 534
2 불로동 557-2 소유자미상2 인천 서구 불노동 557-2
3 불로동 산27-2 소유자미상3 인천 서구 불노동 산27-2
4 불로동 산59-2 소유자미상4 인천 서구 불노동 산59-2
5 불동 산115 소유자미상5 인천 서구 불노동 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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